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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사감독처 지역순환배치제 시행계획

「2015년 공사감독 분야 부조리근절 특별 종합대책 이사장 보고(10.19)」와 관련해서

공사감독처내 근무자에 대한 지역순환배치제 시행으로 발주청(시공사)와의 면식관계를

끊어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
이사장 직무대행 업무보고(3.15)

q 추진근거

‘15.10.19 공사감독 분야 부조리 특별 종합대책 이사장 보고

‘16. 3. 8「공정․형평성 제고를 위한 승진․전보 개선방안」이사장 방침

q 문제점(현안사항)

도심지공사 특성상 시공사의 지역적 독점권, 발주청의 부당한 업무관여 등이 상존하고

있어 발주청(시공사)와 공사감독간 면식관계 차단 필요

금년 4.1자로 직원 정기 전보가 있을 예정이나 공사감독처내 특정 직종(토목․조경)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공사감독 부서에 집중 배치되어 다른 부서와 전보매칭의 구조적

한계로 순환보직에 어려움
   ※ 정기 전보대상 현황(파견자, 기술행정 업무수행자 제외)                                   <3.14 기준>

구   분 감독인원(A)
전보 대상자 현황 전보대상자 비율

(C=B/A)계(B) 공사감독1처 공사감독2처 공사감독3처

토 목 55명 21명 4명 17명 - 38%

조 경 22명 - - - 14명 64%

q 개선방안 : 공사감독처 지역순환배치제 시행

시행방식 : 각 부서내 직원 내부전보 방식

(단, 공사감독부서간 매칭 가능한 직원이 있을 경우 공단 정기 전보시 인사조치 가능)

시행기준 : 모든 감독직원 팀(지역) 재배치 ※ 향후 지역순환배치제 시행주기 : 2년

시 행 일 : 방침일로부터 즉시

q 행정사항

「공사감독처 지역순환배치제 시행계획」부서 통보(공사감독1처→2․3처) : ~3.15(화)

공사감독 부서간 직원 전․출입 계획 의견 요청(공사감독2․3처→1처) : ~3.17(금). 끝.


